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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

등은 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한다)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생산시설 집적지에

서 지식·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변화시키는 산단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이를 위해 산단의 개발절차·기간을 간소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위하여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며, 노후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

써 산단으로 청년을 유치하는 등 규제 개선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산단 지정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산단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2023년 말 기준 착공 이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 비중이 전체의 37%(전체 1,306개 중 482개)에 달하고 산단 내 전통 제

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1) 산단 내 정주여건이 여전히 열악

하여 규제 개선책의 안착이 긴요한 상황이다.

한편 2022년 기준 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6%(1,257조 원), 수출

의 65.5%(4,449억 달러), 고용의 47.9%(204만 명)를 차지하는 등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반해, 최근 규제2)가 느슨해진 틈을 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산단 입주에 따른 각종 혜택을 노린 기업 및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행위 123건) 발생 위험이 커

지는 등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1) 산단 내 기계·금속·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기업 비중이 96.4%에 달하는 반면, 반도체·디스플레이·정보통신기기
제조업 기업 비중은 3.6%에 불과

2) 최근 완화된 규제에 대해서는 ‘Ⅱ. 1. 라. 산단 주요 규제개선 현황’ 참조



따라서 산단과 관련된 주요 규제개선 추진실태를 점검해 규제 개선책의 안

착을 유도하고, 규제 완화를 틈탄 도덕적 해이 사례를 적발해 규제개선 효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단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산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규제 개선책의 안착”과 “규제개선 

효과 저해 방지” 분야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부 등 산단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개별 산단의 

지정·개발 업무는 제외하고, 산단 규제개선 추진실태 및 산단 관리 업무를 대상

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산단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산단 개발 절차 간

소화와 산단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산단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된 규제개선 

실태를 중심으로 점검하였고, 규제개선 효과 저해방지 분야에서는 산단 입주기

업 등에 제공하는 취득세 감면, 특별공급 등을 노린 기업 등의 불법·편법행위,

지식산업센터의 편법분양3) 실태,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산단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와 국회 논의사항,

감사원의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고,

2024. 11. 25.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

사를 실시하였다.

3) 이번 감사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편법분양을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임대 
수익 등을 올릴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5. 3. 19.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

쳐 2025. 8. 2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4)

1. 산업단지 개요 및 산업단지 지정절차 간소화 등 주요 규제개선 실태

가. 개요

산단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르면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

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는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산단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

를 선정하는 등 산단의 지정·개발을 담당하고,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산업부

와 지자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산단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산단 지정·개발·관리 현황

[지정·개발] [관리]

입지 

선정
⇒

산단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처리)
⇒

토지보상 

및 착공
⇒

분양·

준공
⇒

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리기관 지정
⇒

입주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

ㆍ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 ㆍ사업시행자 ㆍ산업부/지자체 ㆍ관리기관

  자료: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4)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한편, 산단은 [표 1]과 같이 지정근거‧목적 등에 따라 국가‧일반‧도시첨단

산단 및 농공단지 등 총 4가지로 분류되며, 2024년 말 기준 1,330개의 산단이 지

정되어 있고, 지정면적은 약 14.7억 ㎡에 달하고 있다.

[표 1] 산단 종류 및 지정 현황

구분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지정근거 산업입지법 제6조 산업입지법 제7조 산업입지법 제7조의2 산업입지법 제8조

지정권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1)

시장‧군수‧구청장2)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1)

시장‧군수‧구청장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목적

국가기간산업, 

과학기술산업 육성 및 

낙후지역 개발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개발 촉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육성

지정지역 제한 없음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지정현황

(2024년 말 

기준)

53개 / 794,835천 ㎡ 745개 / 582,858천 ㎡ 48개 / 12,205천 ㎡ 484개 / 78,360천 ㎡

계 1,330개 / 1,471,258천 ㎡

주: 1. 인구 50만 명 이상

    2. 산단 면적이 30만 ㎡ 미만일 경우

    3. 산단 면적이 10만 ㎡ 미만일 경우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나. 산업단지 지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절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

라 한다) 제정 이전에 산단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개발되었으나 복잡한 절

차로 인해 산단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단에 적기 입주하지 못하

는 어려움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8. 6. 5. 기존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

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에 2년에서 4년까지 소요되던 산단 

개발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제정하여 



2008. 9. 6.부터 시행5)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민간이 산단을 개발6)할 때에는 산업입지

법 제11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민간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각 부서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순차

적으로 거친 후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면 

지정권자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 후 산단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이후 사업

시행자가 산단 실시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개발계획 수

립 당시와 같이 각 부서 의견 수렴 및 환경‧교통‧재해 등 각 분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단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단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권자에게 산단 승인을 신청하면 각 부서 의견 수렴7) 및 주민설명회, 각종 환경

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국토부 또

는 각 시‧도에 설치된 산단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산단계획이 승인된 경우 착공이 가능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단을 개발하는 

것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산단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표 2]와 같이 산단절차간소화법이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준공승인된 산단의 산단 개발기간(산단 최초 지정일로부터 준공인가일까지)을 비교

해 보면, 2008년 전 5년간 평균 2,692일이던 산단 개발기간이 2008년 후 5년간  

5) 산단절차간소화법 제정 시에는 신규 추진 사업의 경우 모두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1. 8. 4.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 신설을 통해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단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6) 산단절차간소화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신규 개
발하는 1천만 ㎡ 이상의 산단이나 그 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500만 ㎡ 이상 산단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이 아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만 개발 가능

7)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단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평균 2,008일로 684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산단절차간소화법 도입(2008년) 전‧후 산단 개발기간 현황

(단위: 개, 천㎡)

준공승인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개발기간주) 2,458 3,704 2,136 2,323 3,179 3,378 1,686 2,221 2,081 1,821 2,094

5년간 평균

개발기간
2,692 - 2,008

주: 해당 연도에 준공승인된 산단의 최초 지정일로부터 준공인가일까지를 의미함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산단절차간소화법 도입 이후 산단 종류별 지정 현황을 보면 [표 3]

과 같이 국가산단의 경우 2008년에는 전체 산단 지정면적의 66%(전체 1,277,983

천 ㎡ 중 843,627천 ㎡)에 달하였으나, 2024년이 되어서는 전체 산단 지정면적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54%(1,471,258천 ㎡ 중 797,835천 ㎡)까지 감소하였고, 일반‧

도시첨단산단 및 농공단지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산단 지정면적의 34%에서 

46%까지 증가하면서 면적 기준으로 약 55% 증가(434,356천 ㎡ → 672,627천 ㎡)

하는 등 산단절차간소화법 도입 이후 지정권한이 각 지자체 등에 부여되어 있는 

일반‧도시첨단산단 및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산단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표 3] 산단절차간소화법 도입 이후 산단 종류별 지정 추이

(단위: 개, 천 ㎡)

구분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계

단지 수 지정면적 단지 수 지정면적 단지 수 지정면적 단지 수 지정면적 단지 수 지정면적

2008 35 843,627 316 372,282 6 731 385 61,343 742 1,277,983

2009 40 862,687 371 423,681 6 720 402 64,111 819 1,351,199

2010 40 802,350 435 465,806 6 746 421 67,190 902 1,336,092

2011 40 789,807 470 483,112 9 2,005 431 68,943 950 1,343,867

2012 41 792,288 496 495,159 11 2,271 445 71,112 993 1,360,830

2013 41 789,357 530 509,000 11 2,285 454 72,941 1,036 1,373,583

2014 41 789,138 562 517,499 14 2,806 459 74,214 1,076 1,383,657

2015 41 789,720 600 530,114 19 6,223 467 75,610 1,127 1,401,667

2016 42 789,399 627 528,918 21 6,610 468 75,550 1,158 1,400,477

2017 44 786,168 650 540,356 27 7,347 468 75,664 1,189 1,409,535

2018 44 786,499 665 544,880 27 7,348 472 76,482 1,208 1,415,209

2019 47 806,020 674 536,199 28 7,842 472 76,561 1,221 1,426,622

2020 47 806,214 685 536,525 32 8,480 474 77,087 1,238 1,428,306

2021 47 788,457 697 551,232 37 9,252 476 77,387 1,257 1,426,328

2022 47 779,338 710 557,197 41 11,198 476 77,470 1,274 1,425,203

2023 50 785,506 731 573,293 44 11,373 481 78,029 1,306 1,448,201

2024 53 797,835 745 582,858 48 12,205 484 78,360 1,330 1,471,258

자료: 2023 전국 산업단지 통계 및 2024년 4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부는 산단이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노후 산단의 

증가로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청년층이 산단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지역경제 성장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산단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

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해 산단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였다.

산업부는 2009년 9월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림 2]와 같이 2010년 10월 구조고도



화사업에 청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문화, 주거, 예술 등의 사업을 추가함으로

써 산단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3터(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

창조하기 위한 “QWL 밸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청년 창업 및 신산업 

창출 등 정책목적을 추가하여 “혁신사업”, “청년 친화형 사업” 등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림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경과

  자료: 2023 산업입지요람

그리고 산업부는 2013년 8월 산업집적법을 개정하여 착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산단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

화하는 등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산단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구조고도화사업은 2025년 3월 기준 [표 4]와 같이 크게 산단 환경개

선펀드사업, 민간대행사업, 정부출연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4]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현황(2025년 3월 기준)

(단위: 개, 억 원)

사업유형 시작연도 사업 수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산단 환경개선펀드사업 2011년 70 95,224 13,400 - 81,814

민간대행사업 2010년 52 74,547 - - 74,547

정부출연

사업

혁신지원센터 구축 2015년 23 2,015 783 1,232 -

청년문화센터 건립 2019년 100 6,794 3,368 3,386 40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019년 27 2,903 1,637 1,236 30

아름다운 거리 조성 2019년 62 1,495 862 633 -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2024년 15 52 30 14 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단 환경개선펀드사업은 공공부문 중심의 한정된 재

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노후 산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2011년부터 정부의 시드머니(Seed Money)를 바탕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매년 펀드 운용사업자로 선정된 자산

운용사가 개별 사업별로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시행

법인)을 설립하여 산단 내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간대행사업은 2010년부터 산단 내 토지 용도변경 등의 수단을 통해 입주

업종 고도화,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에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유치

를 도모하여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물류센터, 전시장 등의 시설

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정부출연사업은 민간대행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2015년부

터 노후 산단의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화를 위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혁신 및 



편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과 매칭하여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노후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청년

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라. 산업단지 주요 규제개선 현황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단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하여 통합조정회의를 통하여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제정(2008년 9월 시행)하거나 첨

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

한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2023

년 8월)하는 등 [표 5]와 같이 산단 개발·관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표 5] 산단 주요 규제개선 현황

시 기 규제개선 주요 내용

2008년 9월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정, 2~4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6개월로 단축, 개발계획·실시계획을 각각 승인

받는 2단계 승인 체계를 1단계로 통합,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등 중복 절차 통합

2013년 8월  ▪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노후 산단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2014년 7월 ▪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착공 20년 경과 산단에 대한 산단 환경개선계획 1년 이내 수립 의무화

2019년 9월
▪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지원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상향하고, 입주 가능한 지원기관의 업종을 농업, 임업, 광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으로 확대

2020년 5월
▪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특례지구(사해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입주 가능 

지구) 도입, 신산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 허용 근거 마련 등

2023년 8월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마련, 준공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업종 추가 여부를 

결정하고, 업종특례지구를 확대하며,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을 확대(법률, 세무 등)

 자료: 국토부와 산업부 자료 재구성



2. 산업단지 관리

가. 산업단지 관리체계

산단 관리주체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조의7에 따라 [표 6]과 같이 관리권자와 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위탁

받은 관리기관으로 구분되고, 관리기관은 산단 개발계획 등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

지 및 시설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유지·보수·개량, 입

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 산단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표 6] 산단 관리주체

산단 종류 관리권자 관리기관

국가산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리권자

￭ 위임받은 지자체의 장

￭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 위탁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일반산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주)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시장·군수·구청장

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산단의 경우 

자료: 2023 산업입지요람

나. 산업단지 입주절차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산단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

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회사명·대표자 성명, 업종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주계약은 입주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신청일로부

터 5일 이내에 체결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

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

시 신고를 한 후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동일 조건으로 5년까지 갱

신 가능)할 수 있고,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

수 불가능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양도해야 한다.

다. 산업단지 지원제도

산단 지원제도 체계는 [그림 3]과 같이 크게 개발사업 비용을 보조하거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수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와 산단 입주기업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

세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산단을 유지·보수·개량함으로써 산단과 입주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는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하는 제도

로 구분된다.

[그림 3] 산단 지원제도 체계

산단 지원제도

사업시행자 지원제도 입주기업 지원제도

비용분담 금융지원 토지개발 지원 세제·금융지원 입주기업 사후관리

￭ 개발사업 비용보조

￭ 기반시설 우선지원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토지수용권 행사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선수금·시설부담금

￭ 운영자금 지원

￭ 조세감면

￭ 산학연 공동 R&D

￭ 수출 및 사업화 지원

￭ 기업애로해결 플랫폼

￭ 노후기반시설 재정비



특히 입주기업 지원제도의 경우 산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와 산업입지법 제45조 등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 35%

씩 감면(2025. 12. 31.까지 유효)하는 등 기업의 투자 부담 경감 및 산단 내 입주 

유도를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46조 등에 따라 국가기

간산업, 첨단기술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단 근로자(입주기업, 교육, 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7항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자격도 부여하고 있다.

라. 지식산업센터 현황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

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 용적률 300% 이상의 고밀·고층화 집합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는 1980년 주로 도시지역에 입주가 불가피하거나 무등록 또는 흩어져 있

는 공장들을 양성화 및 집단화하는 형태로 시작한 아파트형공장(1988. 2. 24. 개

정된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처음 등장)이 전신으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도시 내 산업입지 정책 방향은 점차 융복합화, 혁신, 클러

스터화, 지식서비스업의 중요성 확대 등이 강조되면서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

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0년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



(2010. 4. 12. 개정된 산업집적법에 근거)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2000년대 넘어오면서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018년 이후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

가 강화(금융규제 및 양도세 강화, 취득세 중과 등)되자, 일반 투자자들은 전매제

한, 강화된 대출 규제 등을 받는 일반부동산보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

식산업센터(전매 가능, 최대 80% 대출)를 대체 투자처로 인식하여 지식산업센터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사도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확대

한 결과, [표 7]과 같이 2014년까지 601개였던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말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1,170개와 337개 등 전국에 총 1,507개의 지식산업센

터가 공급되어 있다.

[표 7] 지식산업센터 공급현황

구분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도권 476 524 590 667 768 861 950 1,029 1,123 1,170

비수도권 125 142 163 177 185 196 215 248 305 337

계 601 666 753 844 953 1,057 1,165 1,277 1,428 1,507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 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8]과 같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다.

[표 8] 지적건수 현황

(단위: 건, 명)

합계
주의(인원) 통보 통보(시정완료)

건수 인원

13 1 2(1) 10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규제개선 분야

① 산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제대로 정착·이행되고 있는지 

▸ 국토부는 산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존 개별법령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산단의 규모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교통·환경·경관 등 8개 분야의 개별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했던 것을 

산단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각 분야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시행(2008년 9월)

 - 그런데 이번 감사 시 13개 시·도의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신규 89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 등 7개 심의위원회에서는 산단의 규모가 일정 면적 미만이어서 교통·환경 

등 개별심의 대상이 아닌 분야인데도 심의(22건)를 실시한 후 조건부 승인, 재심의 등을 

의결해, 산단의 개발기간 장기화, 사업자부담 증가, 사업 포기 등의 사업시행자 부담 발생 

및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와 역행

② 구조고도화사업이 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 산업부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환경개선펀드사업의 경우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민간의 

수익성과 더불어 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데도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자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



 - 또한, 환경개선펀드사업(21개)의 회계부정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93억여 원 규모의 

횡령이 적발되는가 하면, 개발이익재투자금(563억여 원)을 전용회계에 둔 채 예산으로만 

정부출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의 관리·운용도 소홀

③ 숨어 있는 규제로 인한 개별기업의 피해 사례는 없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전용산단’을 운영하면서 입주기업의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계약

해지 등 채권보전조치는 소홀히 한 채, 임대전용산단 관련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임대료를 

연체한 입주기업 공장을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기업에 연체임대료, 연체이자 등을 모두 

전가하여 징수(18건, 31억여 원)

나. 규제개선 효과 저해 방지 분야

④  산단 입주기업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 행정안전부는 산단 입주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감사 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국가산

업단지를 표본으로 점검해 본 결과, 20개 기업이 산단에 위장 등록한 후 61건의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해, 99억여 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계약 없이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무단입주 기업임) 입주한 기업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계약 없이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무단임대 기업임)하는 등으로 

입주기업을 관리

 - 그런데 이번 감사 시 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기업들을 표본으로 무단입주 및 무단임

대 여부를 파악한 결과, 무단입주 및 무단임대 비율이 각각 64%, 39%에 이르고 있고, 

무단입주한 일부 기업은 대부업이나 다단계판매업 등 입주 불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

⑤ 각종 지원 혜택을 노린 사업자나 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없는지 

▸ 산업부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 



 -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18년 이후 수도권에 신규설립된 16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실태  

분석 결과, 총 67.5%(8,924개 호실/총 13,216개 호실)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가 아닌 부동산 수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에게 분양된 것으로 추정

되어 상당수의 지식산업센터가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

▸ 국토부는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 시 

4개 기관의 7명의 종사자가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시·도에서 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심의권한이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필요한 사

전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

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부장관에게 지식산업센터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제조

업, 지식기반산업 등을 영위하는 실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가 부동산 수익 실현을 위해 분양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

는 등 관계기관에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별첨



개별처분요구사항 ( 5 )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산업단지 위장입주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회피를 방지

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소 관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서울특별시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한다)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 혜택으로 과밀억제권역1)[서울특별시(전체), 인천광역시(일부), 경기도(일부)]2)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편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지방

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표]와 

같이 대도시3)(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이하 같다)에서 법인의 

1)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수도권정비계
획법｣ 제6조)

2) 서울시(전체),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
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
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
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뜻하며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만 적용되는 개념



설립․전입 및 지점 설치 등4)을 하는 경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에 법인의 

설립․전입 및 지점 설치 등을 한 기업(이하 “산업단지 등록기업”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표] 대도시 및 산업단지 내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율

법인 설립․전입 및 지점 설치 장소 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 적용세율 세율

대도시 대도시 중과세율주) 원시취득(건물): 4.4%

매매취득(토지, 건물): 8.0%

산업단지 대도시 일반세율
원시취득(건물): 2.8%

매매취득(토지, 건물): 4.0%

 주: 부동산별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자료: ｢지방세법｣ 재구성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5)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록기업이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설립․전입 및 지점 

설치 등의 장소는 법인등기부상 주소와 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며, 그 실질적인 장소란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등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등 관리행위(이하 “사업수행”이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대도시 외의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등록하여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기업(취득가액: 85,000백만 

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4,588백만 원을 추징하는 등 기업이 실

질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장소와 다르게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를 등록하는 수법

으로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4)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
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그 설립․설치․전입

5) 조세심판원 2016. 6. 21. 조심2015지156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 등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공장등록(사업개시) 증

명서6)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법인등기)만 갖추어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이하 “위장입주”라 한

다)에는 공장등록(사업개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79조 및 제14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및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및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르면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산업단지 등록기업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과세

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7)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로부터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등록(사업개시)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하는 등 산업단지에 위장입주한 기업이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당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6) 공장설립 완료의 경우 공장등록 증명서, 사업개시 신고의 경우 사업개시 확인서
7) 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지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는 산업단지에 위장입주

하여 서울시 소재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족 징수한 취득세액을 추징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행안부는 산업단지 등록기업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장등록

(사업개시)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산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 등 산업단지에 위장입주한 기업이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산업단지 등록기업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통상 공장등록

(사업개시) 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은 채 토지이음누리집(토지이용

계획)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산업단지로 되어 있으면 일반세율로 취

득세를 징수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4. 11. 25.~12. 13. 이하 같다)에 국가산업단

지(이하 “단지”라 한다) 입주기업 중 같은 사업장(1개 호실)에 다수(12~192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해당 호실에 입주해 있으면서 2019년 이후 서울시 부동

산을 취득한 204개 기업(취득건수: 666건, 취득가액: 1,203,778백만 원, 납부세액:

42,050백만 원)의 취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기업 모두 중과세율

(4.4~8.0%)이 아닌 일반세율(2.8~4.0%)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공장등록(사업



개시) 증명서 등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기업

은 산업단지에서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8)된다.

그리고 위 204개 기업 중 취득가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취득건수: 61건)을 

표본으로 일반세율로 신고한 취득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위장입주 기업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점검9)하였다.

위장입주 기업 검증 기준

 - 본점 주소지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면적, 임차료 등 확인

 - 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매출액 등 확인

 - 본점 주소지 현장 방문을 통한 물적․인적설비 및 이용실태 확인(간판, 대표이사의 방, 상주직원 등)

표본점검 결과, 주식회사 10)의 경우 이 기업은 단지에 있는 공유

오피스11)(서울시 구로구)의 면적 3㎡를 임차(월 임차료는 100,000원에 불과, 부가가치

세 별도)하고 있는데, 이 공유오피스에는 위 기업 외에도 95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에는 위 기업의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되는 등 위장입주 기업으로 판단되므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

우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위 기업은 2024. 8. 7. 단지를 본점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해 11. 29.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 광진구 소재 건물(호텔)을 37,055백만 

원에 취득해 같은 날 일반세율(4%)을 적용받아 중과세율(8%)을 적용한 취득

세 2,964백만 원보다 1,482백만 원 적은 1,482백만 원을 납부하였다.

8) 공유오피스 등을 통해 산업단지에 위장입주하여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됨
9) ① 임대차계약서, ②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매출액, ③ 현장확인 결과 등의 자료 활용
10) 법인번호: ㊂, 대표이사: K
11) 현장확인 결과 등록되어 있는 기업의 간판, 대표이사의 방, 상주직원 등이 없어 임대료를 받고 법인 등록을 위

한 주소지를 판매하는 ‘주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오피스로 의심됨



이를 비롯해 위 20개 기업은 [별표] “산업단지 위장입주를 통한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회피 추정 사례”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유오피스 

등을 통해 산업단지에 위장입주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61건, 취득가액:

359,329백만 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계 20,341백만 원보다 9,973백만 원12) 적은 계 

10,368백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서울시는 산업단지에 위장입주하여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 혜택을 노리고 산업단지에 

위장입주해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세금탈루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행안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산업단지 등록기업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장등록 증명서 등

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산업단지 위장입주 기

업의 중과 회피사례 및 업무지침 등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장등

록 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하여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제도의 표준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2) 표본점검한 20개 기업의 취득세 기준 금액이며, 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과소 납부세액은 최대 40,412
백만 원



그리고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산업단지 위장입주 기업을 특정

하여 조사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단지 등록기업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장등록 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감사결과 확인된 위장입주 의심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단지에 법인의 설립․전입 및 지점 설치 등을 한 기업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로부터 공장등록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하는 등 취득세를 신고한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

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별표] “산업단지 위장입주를 통한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

과 회피 추정사례” 20개 기업 포함)에 대한 현장확인 등 사전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

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산업단지 위장입주를 통한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회피 추정 사례

연

번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장

임차

면적

(㎡)

월 임차료

(단위: 원)

2019~2024년 

매출액 합계1)

(단위: 백만 원)

현장확인 등 

결과2)

부동산 

취득가액

(단위: 백만 원)

(건수)

취득세액(단위: 백만 원)

일반세율

납부액

(A)

중과세율

적용액

(B)

차액

(B-A)

1

㈜
(㊂)

(2024. 8. 7.)

3 110,000 -

다수사업자

(95개)

등록호실

37,055

(1)
1,482 2,964 1,482 

2

-㈜

(-)

(2019. 12. 17.)

3.3 330,000 -

다수사업자

(84개)

등록호실

70,060

(1)
701 1,401 700

3

-㈜

(-)

(2019. 12. 10.)

3.3 330,000 98

다수사업자

(47개)

등록호실

64,384

(1)
644 1,288 644 

4

㈜-

(-)

(2020. 5. 15.)

3.3 66,000 -

다수사업자

(116개)

등록호실

23,635

(11)
903 1,785 882 

5

㈜-

(-)

(2022. 2. 3.)

3 264,000 -

다수사업자

(95개)

등록호실

17,455

(1)
698 1,396 698 

6

㈜-

(-)

(2021. 5. 31.)

- 256,666 -

다수사업자

(116개)

등록호실

15,108

(6)
567 1,094 527 

7

㈜-

(-)

(2023. 12. 11.)

3 165,000 0.3

다수사업자

(173개)

등록호실

14,337 

(1)
573 1,147 574 

8

㈜-

(-)

(2021. 5. 3.)

10 198,000 3

다수사업자

(173개)

등록호실

13,659

(1)
382 601 219 

9

유한회사 -

(-)

(2021. 11. 3.)

3.3 66,000 41

다수사업자

(116개)

등록호실

12,844

(2)
472 903 431 

10

㈜-

(-)

(2022. 5. 26.)

20 100,000 -

다수사업자

(116개)

등록호실

12,000

(3)
480 960 480 

11

-유한회사

(-)

(2023. 4. 19.)

3.3 66,000 -

다수사업자

(116개)

등록호실

11,473

(2)
436 850 414 



주: 1. 매출액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2. 다수사업자 호실 현장확인 결과 공유오피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해당 법인의 간판, 상주직원 등은 없었음

자료: 구로세무서, 금천세무서, 서울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연

번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장

임차

면적

(㎡)

월 임차료

(단위: 원)

2019~2024년 

매출액 합계1)

(단위: 백만 원)

현장확인 등 

결과2)

부동산 

취득가액

(단위: 백만 원)

(건수)

취득세액(단위: 백만 원)

일반세율

납부액

(A)

중과세율

적용액

(B)

차액

(B-A)

12

㈜-

(-)

(2021. 8. 31.)

1.3 77,000 -

다수사업자

(89개)

등록호실

9,362

(19)
497 978 481 

13

-유한회사

(-)

(2023. 3. 16.)

3 165,000 -

다수사업자

(146개)

등록호실

9,165

(2)
336 642 306 

14

㈜-

(-)

(2020. 1. 20.)

3 209,000 13

다수사업자

(95개)

등록호실

7,549

(2)
302 604 302 

15

-유한회사

(-)

(2023. 2. 22.)

3.3 66,000 -

다수사업자

(116개)

등록호실

7,150

(2)
270 525 255 

16

-유한회사

(-)

(2023. 8. 10.)

3 165,000 5

다수사업자

(173개)

등록호실

7,065

(1)
283 565 282 

17

유한회사 -

(-)

(2021. 3. 24.)

10 198,000 40

다수사업자

(173개)

등록호실

7,047

(1)
141 282 141 

18

-㈜

(-)

(2024. 6. 12.)

3 165,000 -

다수사업자

(173개)

등록호실

6,969

(1)
279 558 279 

19

㈜-

(-)

(2023. 11. 23.)

3 220,000 -

다수사업자

(78개)

등록호실

6,623

(1)
795 1,590 795 

20

- 유한회사

(-)

(2020. 5. 14.)

6.6 275,000 -

다수사업자

(116개)

등록호실

6,390

(2)
127 208 81

합계
359,330

(61)
10,368 20,341 9,973




